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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BIM A3H4=3) w4 BIM HlolE 7} §le 23] WAooz A7 T AlFo]
gug 71E A4=e] tete] BIM HlolHE Srslelt 49 Asrd 34
AFE-8E = glom AlAo] BIM 3 A Eel wap &3k}
18) BIM AHAA
32 A E FAARAA Zd)o a3t AHAAHARE o HEAF ] V&
XZ(WBS, Pset 5)ol mek BIM 2d¥ 75 FEEM9HE 54, dAx
1551 % TEE
=
[e)

P EE=ESHA

Information

| © 353=

| © HEEE

e

_ Mapping

- 3D A4 171
- Ex}, £xto] =8

(BEAHY %)

° 'l!l-.. = %ﬂ' - s
Ed/gdg/ded M2
© wBs— DB O I =

ERILE HAM/ER/AA

< LH BIM AHAA /HE=

19) @A & EERF
Nit7F AdekeE titRE AEA, T AR FETFEATE
(site) MELoE Hi ESFol HAS “TXiof ELREZOR
1] 3 tH(KSCE magazine 2023. 06., 7] & 7]AH Z%).

20) BIM o] 2.3 g (BIM library)

WBS Code (1~7"—f11|)

AR, AT R,

D suAL mRIFH S

=g
BMEZE AL smaEy
BMH|E A4 opanney
NZH n

AER HEHE 3g/n2

AR [ WRE

>

ARE HE2ER,
7|Z9IX, 7|EL S

-

— Pset (34HLME)

=x
Xt 2t
X5 %t

%
‘BETE + YT > D UK DY s s ARSI A|AE
A

Ao @A
28 AL 9

BIM &9 St AlHES FAste wel AR, o ZaAedM T
2 g8 £ JrE X“éfﬂ AAAG R A3t o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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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BIM A 3% (BIM deliverables)
BIM & 7AAM s 879 gsto] FEF - Al&sk BIM 22 2 #d AR5 E
£33, BIM 29, BIM 29 A}go] 2 1

:‘

FHow Bad
RNy FE9 A% deoly 2 gy £ TS ou )

22) #4u& 4 (BIM execution instruction)
BIM &-&%3% BIM A&t 2 e BIM doly 24 9 dEF Q74 &
BIM Aol Za3dt H4AeS Aol A2 BIM & 74 dME ¥ &3t

23 -7|‘—X}

ot
ol
-
)
¥
il
[JO

hen B |
FELle] o AgAN REA019] WBS 5548 o)z 8] BIM 2z
=5 F7}- WAkl #FAd e A4 (dictionary) 3 El
o] WBS &5 A]

m\m

Elasiasy

25) BIM 87 A 2] A (BIM requirements)
W27 BIM A8 AdFF3o == o]of d @ FALSHS AR Aoz Aot
FAE ous, BIM AE L7 AHA(BIM information requirements)2}
BIM A2} & 7424 (BIM process requirements)’} ¥SHE o} Al FASHS A&

A el g F5A-082 e

26) BIM 431 Al & A (BEP, BIM execution plan)
wlo] FPEA % BIM 878945 5317 st BIM 4 & Y579
TAA S FAHORE AAG TAE o]t}

27) BIM Z 3 H 314 (BIM execution result report)

FHE0l AT BIM FAANME Jnon FAF BIM 4% A%E el
BEAl A Az EAEAe] wINE wau, BIM L5 W
BIM dlele] 7% Awel @ W3} 5041, BIM dloje] FAHE A

9 4o 57 5o U] EHAHHAEAL(256) FE).

28) BIM A Z =+ (BIM authoring tool)
Fwdo] BIM RS #Ast=t AMgste RAZEY o E own| g,

29) BIM %€ %7 (BIM application tool)
BIM d 3352 &<l FHAHE, 4, 718 59 7|5& sty ol FstEE

)

TEo)%l AZES o E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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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30) AL EFAHAHEI(IFC, industry foundation classes)
AEZES O Zte] BIM RHo Z43&8& % o885 9t /MEd aAEE
(ISO 16739-1:2018) 7I%te] Holy ¥ 2/(data format)S &w|gttt, 371¥
=A< HEY WA BIM 2He I, u3 &8 9 BE G ASHET

=<

e HE 20| gl= 3% oE EE Zoo| Y= AR
/ Holef 4
J_|_9-|' 7| l
- B 2 F B
\ L
IFC &4
~ R
E \ / C E | C
D
7t AmEgo] Atojofl B2 ol 7t ATEQYo= IFC BAl0] 9m 47|
tlolg] m$t 7152 sHLshor St TS0t JHestH Eloz F8Xo|ct

<IaY-3> IFC /NF=(4dA]) (%4; THIS IS THE BIM, 7]%%)

31) 713 BIM(open BIM)
BIM do]lHe A3 84 FHE 3 A FZF7]7U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Y 2=vlE ¥ 3] (buildingSMART international) ol 4]
AR FART 49 BIM dlolgE AAAQ Aol o} tpFst Fa]E 0]
Az Aoz dgds T 2 w3gFgozHA BIM £9 HAHS g4 =
dAst=d &8st ids Yu g

32) ¥5 A1 #AE 37 (CDE, common data environment)
BIM %<3 #HA4oA thdst BIM FallFAE0] AAss AR
Mo YIS FFoE 7, #e # wjxstr] sk FHE S 9

A

33) BCF(BIM collaboration format)
BSI(buildingSMART international)el] & 7§¥@¥ BIM %
T702 BIM ¢ sHHoA AZE O] 71 HARE Adste= Y

34) A4 AW EF A A (construction information classification)

AdgAre] At GA A BAE= AEAARE AAHCR Rt 9%
7Ee QHlOPU% BIM®| 7% BIM 2& o8& st = A % 45
AAA ez EFste]l A3t 555 @3t BIM A& A AMEdts E52
A A e Oﬂi—‘z ZHA T A AN (WBS), AA 74 A (OBS), Hl-&& A Al (CBS)
R HFAEFTFAA ol 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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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REE L

A A (WBS, work breakdown structure)
2% AES £ES

35) ZPEFA

T2AE go| TRAE ZRE 245t
AsTEE Al ¥ A& 9r| st

st A S
36) AAEFA A (OBS, object breakdown structure)
ZEA 27 old BIM AAE E&dow #ysr] 93
ANA-59 @9l AFEE v s
37) ¥ & & F A A (CBS, cost breakdown structure)
2t 9] 7k obd BIM A AE &8 oz #Agsty] Y3 vg, o4k == o
Ao F-AA-F9 G AATFEE o]t}
38) & A B A A (property classification system)
BIM Ao d#d vxd ARE H83517] 98] xstd H
AAE Hrol A8 8k AH 54

AE on|shy,
M E (Pset) =

e, AA

TAaE ] 9l
39) £A4 A XA E(Pset)
BIM dHlo]Ele] A, Al 2 AAE 72 AdEELS At HEAE o n|sHH,
£A5ET, S, SR, 4874 2 449 59 84E FAH] Utk
40) F 3+ A (space object)
B4 2= MEgdez Adow 3249 A4S s AAE u| sk
on| gk},

41) B9 A A (part object)
ANAE T P25 795 Fdstes 445
Aol Al g star, +=w<l

42) #3875 A} (supervisor)
At A AW BIM A S A Sa Rl =5
T UYEE A3 - A=5Td 5 Ade A=A Ajit

d&gs] AP ¢ U=H

JESEL
4y AE B

43) &34
Ak AAAY AW BIM Al Belshs RRA EE B USARR
ool Sqehs A olus, Ak FA kAR A3
ALz e] AckgoiAg Tav

H A4S
AL, BAA AR A2z

Z=

44) BIM B g AAFE
AAGA AR AA

A AN (LOD, level of development)¥} <44 H 9]
Al 4= (LOI, level of information) 2.2 4% BIM dlo]E] “A] u}gh e},

=
X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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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45) LOD(level of development)
ZA Ao R EL5E= BIM Rdo] AAMFso R, A H 9

)

AAGAE AXNHA HF FF(as-built) L= A H =

b

oX

o Oﬁ
=
N
r2
=)
i
2

4 4
M

il

Lo
=
ot
v

46) LOIN(level of information need)
599 DIN EN 17412-1°4 &gt Aoz 7]ES LODE A= &=
AHEETE LOINS AKX @770 wef AR usks HA ety 93 5408
dolxEleon 7l (F)FeS UEMWE LOGUevel of geometry)2t % H 9
TS YEd = LOI(evel of information)®] WF=Z F-EH U

47) A EF7] 7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Zbg ok AlE - A2 Al A wFE &olstA dtal, s dES T

171 Ae 5402 3= aARTd3]E r e

>
A

48) LandXML(Land eXtensible Mark-up Language)
AFARE YeY 7] 98] e EE72A9 gdgAoz EXfd 9§
oA bR o w A& EE EENES XASAH HolHE s 5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H|o|E 33 A8 on| s},

A

}\5‘] g 24 (DTM, digital terrain model)

FaL BEolghes o AAY] AFAR T dE, 5 <

g o AP FEvrs 32383 FARYS 9Hety, FARIL
St =3

A 5L
ojm 2 Ah-g-H

T 5 o9y =
A
DEM (digital elevation model) ¥} &<

50) 7] ¥ =4 (basic drawings)

BIM A#=T 755 &8 BIM E225H A4 FE8te 2448 239 =
Ak FEjel =W ounsiy, YR =W BIM Ed i gl Fghsto]
Azd & JdvWl. Tdw, b FdR, T7x= 9dHF S). old BIM
Rderly FEsto] AR 7lEE=w2 BIM O RZEI HAARE AsAdol

.]?L
g ¥ ofof s},

51) =9 (supplementary drawings)
BIM 222 fdo] BI/l5stAY B Ae, Hxdoz zAdste] &8
st A AR 59 22hd EHE ougit

52) 4 A #E (mandatory deliverables)
AW BIM AFY 9 AAHSTS Hdl 252 AEH o st AAEFSZ BIM
AW WAl A <H-17>9 AI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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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3) A ¥ A 7} 3F (optional deliverables)
A™ BIM AMY AdEe &84 AuE 98] BIM AMFel AZel et
Aex o7 A= AypEoz BIM AdWAA GA A= & kA 5ol A

A 2 BE <H-17>9] AAE(FIF ) e ERbh

-

O

54) %% BIM Hloly ZZAHE

BIM dHl°o|H %@7&5 Ty A FEAAEAVE FEAY WS A1AA 8y
sol oste] A4 FdS #Adsts WHe 2y

55) A5 BIM dols EAAE
BIM Holtl F44E 53 A FA4EA/ F29e 42 BM $8=7
5ol fste] AFHOE FAL FeAstE P

56) BIM 334
FFelo] FastE it 7144k BIM Al elA BIM AW A A% o]

s BIM 94924 FANS 2@
57) BIM FZF A
o] AeAANL BeSE Ak 2F ) BLHAZ war

58) BIM A] 3] XA
Ajit 744 BIM A 9] A A8 9

vQ‘ v—‘l——ﬂ_
= = o =
MAME D PE 5o PRE FYtE $AS BEh

welsh= FA = BIM

59) BIM &&=

-~
st BIM §%%24 T49o2 BIM o8 ¥$4YE ZzAe #d Fa
oF Wel L YR, BAPEA AP A9, BAQE P 5 BIM A
YRS F2 - B 4TS Fyse AAYEAS B

60) BIM A&7}

Fglol aae Ak A4 BIM AlA BIM A@AAe] 45 ol
d& BIM Q%24 TA9o% BIM A9dA wdggo ARy BIM A%
BT 288 A ARl Fu, Aduad A, T AHPE, A
A AEdE 5 AAA BIM A9dA B &R E A% Fdee
A7) &0 it

Y

X
o
9
4
Og‘:,"
_O‘L
rir
\>>

Ti 2145k BIM Argloll Al BIM "W A Aol A3 Zho

= BIM d57 x4 74delw BIM AdE dF A FAHEE F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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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EZAHE
F4 oA g B E, BIM A3Ee F2eo A, A4 s gHe=
g9 AAE 9uisty, 283 FAHE, =3 FHHE, dHoly £A4
EE7JEE Jj_@'& q

71) ¥ A 2 F (QA; Quality Assurance)
e F4E BEey] fe F24A8e Y, FARS 74 A4 9 #A4d
ndo] FATY WS Host= dde AAE gujety oy o F WAE

EHo= 3t

|

72) 2 #32 (QC; Quality Control)
FARZ 39 Moz FHAE (A HE) o] BIM &4 e 52}
BIM &FAMSES ’“Xﬂxﬁloi HEEtEA AFE gRlste dAE 9| sk
ARES AESIY] QR/E gRlsta ddste S HAH o= g

1.3 &9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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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mEr o el s A WEel gl A FEE
BIM =374 g Al BIM 4573 =454 wde Add -+ A

. BIM 453 A & e

1) F5U2 BIM A T8 A7HA 52 v W4 52U BIM T8 A & A o
el Hd WS Folste] old& V& - Bestolof o, HFT AdE HE
Al olg#e] 715E(CDE A5 A oY 55)3 3| AlEsto]of gkt

2) A Fo7F 293 BIM A%, 7+ 2 AH & 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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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F00000a0c2a72.hw
	개요
	1. 개요
	1.1 일반사항
	1.1.1 적용지침의 목적
	1.1.2 적용지침의 구성
	가. 적용지침은 건설산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 및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제시된 선언적 BIM 적용원칙과 방향을 준용하여, 단지분야 건설사업에서 수급인의 BIM 업무수행 시 필요한 세부 공통 실행방안을 구성요소로 한다.
	나. BIM 관련 지침의 작성주체 및 위계는 <그림-1>과 같다.
	다. 적용지침은 기본지침 및 시행지침(이하 “상위지침”이라 한다)의 하위지침으로 단지분야 BIM 전면설계에 필요한 BIM 데이터 및 성과품 작성기준, BIM 성과품 납품기준, BIM 성과품 품질검토 기준, BIM 활용방안 및 부속서(참조문서) 등의 세부기준을 구성범위로 한다. BIM 적용지침(단지분야)의 구성체계와 주요내용은 <그림-2>와 같다.

	1.1.3 수급인의 역할
	가. 수급인은 公社가 제시한 BIM 요구정의서, 과업내용서, 입찰안내서 및 BIM 적용지침 등의 프로젝트 입찰서류 및 발주공고 자료를 분석하여 公社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BIM 데이터를 작성, 활용, 검토 및 납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단계에서 BIM 적용대상 및 업무범위 등의 세부적인 BIM 수행계획을 BIM 수행계획서에 수립하고 이를 입찰도서에 반영하여 제출한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인은 公社와 최종 협의된 BIM 수행계획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관리감독자는 BIM 프로젝트 발주공고 내용범위 내에서 수급인에게 BIM 수행계획서에 대해 수정, 보완 및 추가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주요사항 발생 시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BIM 수행계획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완료된 BIM 수행계획서는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설계단계의 BIM 성과품이 시공단계에 직접 활용되어야 하는 사업(例. 설계․시공 일괄입찰사업)일 경우에는 시공자의 의견이 BIM 수행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사. 수급인은 관리감독자가 승인한 BIM 수행계획서와 적용지침 및 상위지침에 따라 BIM 성과품을 작성하고 公社에 납품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관리감독자가 승인한 BIM 수행계획서와 적용지침 및 상위지침에 따라 BIM 성과품을 작성하고 公社에 납품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BIM 성과품을 公社에 제출하기 전에 적용지침(4.2)에 따라 자체 품질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BIM 품질검토 보고서 및 BIM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기타 BIM 업무 관련 세부사항은 이 적용지침의 각 해당 내용에 따른다.

	1.1.4 적용지침 대상범위
	(내용없음)
	1) 이 적용지침은 公社에서 발주하는 단지분야 BIM 적용 중 수급인이 BIM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의 실행방안과 성과품 작성․납품, 성과품 품질검토 및 활용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대상범위로 한다.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 건설공사와 분리․발주되는 공사의 BIM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분야별 BIM 적용지침에 따르되, 적용지침이 없는 경우 상위지침에 따라 BIM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BIM 모델은 각 공종별 모델 통합단계에서 후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공통정보관리환경(이하 “CDE”라 한다)에서 다양한 주체간 BIM 협업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BIM 데이터간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1.5 적용지침 적용수준
	가. 이 적용지침은 단지분야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BIM 적용 시 公社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세부 공통사항으로, 단지분야 표준분류체계에 기반하여 BIM 저작도구 내에서 BIM 모델과 자동 연동된 속성정보의 구현 및 활용을 적용수준의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계ㆍ시공 분리형 발주사업의 경우, 수급인은 기본설계 수행방식에 대해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적용지침(2.4.10)을 따른다.
	나. 설계단계에서 BIM 적용은 전면수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된 BIM (통합)모델은 시공, 유지관리 등 후속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품질과 상호 연계 및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BIM 전면설계는 원칙적으로 시설물 모델을 3차원 기반의 BIM 저작도구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설계도면 추출 등 BIM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단, BIM 데이터 작성이 불가하거나 비효율적인 BIM 모델의 경우는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보조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1.1.6 적용지침 적용대상
	가. 이 적용지침은 公社에서 발주하는 단지조성공사와 지구외도로공사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발주 방식에 적용한다.
	나. BIM 지침의 사용주체는 公社 BIM 전면설계 업무수행 시 이 적용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적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동일한 사항에 대해 규정이 상이한 경우 다음 순위를 따른다.
	1) 1순위:公社 기준(과업내용서, 전문시방서, 적용지침, 실무요령 등)
	2) 2순위:국가 기준(국토교통부 기준 및 지침)
	3) 3순위: 다른 발주기관 BIM 적용지침 및 관련 규정, 설계도서 관련 절차서 등
	4) 4순위: 국가표준(例. 한국산업규격(KS), 한국정보통신표준(KICS) 등)



	1.2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내용없음)
	1)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2) 건설산업
	3) 개체(entity)
	4) 속성(attribute)
	5) 객체(object)
	6) BIM 객체(BIM object) 
	7) BIM 속성정보(BIM attribute data) 
	8) BIM 모델(BIM model)
	9) BIM 데이터, BIM 모델 데이터
	10)  3차원 모델(3D model)
	11)  비객체 BIM 모델(non-object BIM model)
	12)  객체 BIM 모델(object BIM model)
	13)  BIM 모델 자동수량(automatic bill of quantity of BIM model)
	14)  BIM 모델 연동수량(interworking bill of quantity of BIM model)
	15)  BIM 모델 수동수량(user-input bill of quantity of BIM model)
	16)  BIM 활용(BIM use)
	17)  BIM 설계(BIM design)
	가) BIM 전면수행 방식 : 원칙적으로 시설물의 모델을 BIM 저작도구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나) BIM 병행수행 방식: 기존 2차원 설계방식과 3차원 설계방식인 BIM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 병행수행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전체공사 중 특정 공사에만 BIM 설계를 적용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 적용지침의 일부 내용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BIM 전환수행 방식: BIM 데이터가 없는 2차원 방식으로 설계 또는 시공이 완료된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BIM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경우 전환수행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BIM 수행계획에 따라 적용한다

	18)  BIM 전면설계
	19)  단지분야 토목부문
	20)  BIM 라이브러리(BIM library)
	21)  BIM 성과품(BIM deliverables)
	22)  과업내용서(BIM execution instruction)
	23)  발주자
	24)  BIM 프로젝트 WBS 목록(정의)서
	25)  BIM 요구정의서(BIM requirements)
	26)  BIM 수행계획서(BEP, BIM execution plan)
	27)  BIM 결과보고서(BIM execution result report)
	28)  BIM 저작도구(BIM authoring tool)
	29)  BIM 응용도구(BIM application tool)
	30)  건설표준정보모델(IFC, industry foundation classes)
	31)  개방형 BIM(open BIM)
	32)  공통정보관리환경(CDE, common data environment)
	33)  BCF(BIM collaboration format)
	34)  건설정보분류체계(construction information classification)
	35)  작업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
	36)  객체분류체계(OBS, object breakdown structure)
	37)  비용분류체계(CBS, cost breakdown structure)
	38)  속성분류체계(property classification system)
	39)  속성정보세트(Pset)
	40)  공간객체(space object)
	41)  부위객체(part object)
	42)  관리감독자(supervisor)
	43)  수급인
	44)  BIM 모델 상세수준
	45)  LOD(level of development)
	46)  LOIN(level of information need)
	47)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48)  LandXML(Land eXtensible Mark-up Language)
	49)  수치지형모델(DTM, digital terrain model)
	50)  기본도면(basic drawings)
	51)  보조도면(supplementary drawings)
	52)  필수 성과품(mandatory deliverables)
	53)  선택 성과품(optional deliverables)
	54)  수동적 BIM 데이터 품질검토
	55)  자동적 BIM 데이터 품질검토
	56)  BIM 수행주체
	57)  BIM 총괄부서
	58)  BIM 시행부서
	59)  BIM 총괄관리자
	60)  BIM 전문가
	61)  BIM 품질관리자
	62)  공통(표준) 양식Template
	63)  도시 디지털트윈(urban digital twin)
	64)  BIM 표준
	65)  BIM 프로젝트 지침
	66)  내역적용 수량
	67)  LH BIM 통합관리시스템
	68)  MEP(Mechanical Electronic Plumbing)
	69)  BIM 통합모델
	70) 품질검토
	71) 품질보증(QA; Quality Assurance)
	72) 품질관리(QC; Quality Control)



	1.3 인용의 표기
	(내용없음)
	(내용없음)
	(내용없음)
	가) 적용지침 내 항목 인용; 적용지침(인용부)
	나) 법규, 표준 및 타기준 인용; 법령명(인용부), 기준명(인용부)





	2. BIM 데이터 및 성과품(설계) 작성
	2.1 BIM 적용절차 개요
	2.1.1 BIM 발주 및 계약단계
	가. BIM 시행부서는 BI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구성, 대상사업의 BIM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BIM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BIM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이 적용지침을 참고하여 BIM 활용목표, BIM 활용분야, BIM 활용방안, BIM 적용대상, 기타 BIM 적용에 필요한 필수 요구사항 등을 도출하고, 관련 사항을 과업내용서, BIM 요구정의서, 입찰안내서 등에 반영한다.
	나. BIM 시행부서는 설계ㆍ시공 분리형 발주사업의 기본설계 시 BIM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본설계 단계에서 BIM 적용 시에는 적용지침(2.4.10)을 따른다.
	다. 수급인은 입찰 참여 시 公社가 제공한 입찰안내서 및 과업내용서, BIM 요구정의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公社의 요구사항에 따라 BIM 업무환경, BIM 수행범위 및 내용, BIM 데이터 작성범위 및 작성내용, BIM 모델 작성수준, BIM 활용목표 및 활용분야 등 구체적인 BIM 사업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지침(2.5.5) 및 부속서-03에 따라 BIM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함께 公社에 제출한다.
	라. 수급인은 계약단계에서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BIM 요구정의서, 입찰안내서, 과업내용서, 적용지침 및 公社의 요구사항 등에 부합되도록 BIM 수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하고, 착수계 제출 시 최종 협의된 BIM 수행계획서를 착수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BIM 모델 작성단계
	가. 수급인은 BIM 수행계획서 및 이 적용지침에 따라 BIM 기술환경을 확보하고 BIM 데이터를 작성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BIM 데이터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수급인은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 유효성 검증 후 수행 프로젝트에 한해 활용하여야 하며 公社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1.3 BIM 성과품 작성단계
	가. 수급인은 BIM 수행계획서 및 적용지침에 따라 BIM 데이터,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 BIM 성과품을 작성한다.
	나. 수급인은 <표-17>의 성과품 목록을 참고하여 관리감독자와 협의 후 최종 납품할 성과물 대상 목록을 결정하고 BIM 성과품을 작성한다. 이때 협의사항 및 조치결과는 BIM 결과보고서에 수록한다.

	2.1.4 BIM 성과품 품질검토단계
	가. 수급인은 적용지침(4.2)에 따라 BIM 성과품 제출 이전에 자체 품질검토를 수행하고 품질검토가 완료된 BIM 성과품을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성과품을 검수하고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이 완료된 BIM 성과품을 최종 승인한다.
	다.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부터 제출된 BIM 성과품에 대해 수정․보완사항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보완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5 BIM 성과품 납품단계
	가. 수급인은 검수가 완료된 BIM 성과품을 적용지침(3.3)에 따라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적용지침(3.1)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BIM 성과품의 폴더체계 구성, 성과품 파일명 구조, 성과품 대상목록 및 형식(format) 등을 확인 후 성과품을 인수한다.

	2.1.6 BIM 성과품 관리 및 활용단계
	가. 관리감독자는 준공검사 완료된 BIM 성과품에 대해 건설사업 후속단계에서 지속적으로 BIM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公社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성과품 납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적용지침(3.3)을 따른다.
	나. 수급인은 적용지침(5.2～5.3)의 활용을 위해 작성한 BIM 데이터에 대해 유효성 품질검증을 수행하여 BIM 데이터 활용 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 BIM 기술환경 확보
	2.2.1 수행환경
	가. BIM 업무조직
	1) 公社 BIM 시행부서는 BIM 업무역량을 갖춘 자를 관리감독자로 우선 선정하고, BIM 사업관리 및 서류 승인 등의 역할을 부여한다. 이때 BIM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업수행 기간 동안 필요 시 公社 단지개발사업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단지설계 경력 및 BIM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술자문인을 선정하여 기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BIM 전면설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BIM 사업을 총괄하는 BIM 총괄관리자와 단지설계 경력 및 기술력을 보유한 공종별 BIM 전문가 및 BIM 품질관리자를 포함하여 건설기술인으로 구성된 BIM 업무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3) BIM 총괄관리자는 BIM 데이터 품질검토, 프로젝트 관련 주요이슈 협의 및 업무조정, 관리감독자 의사결정 지원, 대외업무 협의 등 BIM 사업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적용지침(1.2,59)) 참조).
	4) 공종별 BIM 전문가는 BIM 전면설계 모델작성에서부터 BIM 저작도구를 활용한 설계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공종간 간섭검토, 현안사항 기술검토 등 실질적인 BIM 전면설계 관련 기술업무를 담당한다(적용지침(1.2,60)) 참조).
	4) 공종별 BIM 전문가는 BIM 전면설계 모델작성에서부터 BIM 저작도구를 활용한 설계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보고서 작성, 공종간 간섭검토, 현안사항 기술검토 등 실질적인 BIM 전면설계 관련 기술업무를 담당한다(적용지침(1.2,60)) 참조).
	5) BIM 품질관리자는 BIM 성과품 납품 전 품질검토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적용지침(4.4)의 각 업무를 수행한다(적용지침(1.2,61)) 참조).
	6) BIM 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인의 조직, 인력, 경력 및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내용은 입찰안내서에 따른다. 단, 입찰안내서에 별도 제시된 내용이 없을 경우, 수급인은 BIM 수행계획서에 BIM 업무수행 조직구성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나. BIM 업무수행 계획관리
	1) 수급인은 BIM 사업 종료 시까지 승인 또는 변경 승인된 BIM 수행계획서에 대해 버전 명칭을 부여하여 이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이력관리 기록물(CDE 자료등재 이력 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버전 부여가 필요한 BIM 성과품, 기준 및 지침 등에 대한 버전의 명칭은 verX.Y로 부여하며, X(숫자)는 전반적 범위의 개정 또는 주요 내용의 개정인 경우 부여하고, Y(숫자)는 일부 범위의 내용 개정 시 부여한다. 최초 버전의 명칭은 ver1.0으로 한다.

	다. BIM 업무수행 방식
	1) 단지분야 BIM 전면설계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단지개발사업 상위계획에 대한 대응력 강화, 토지의 최유효이용 제고를 위해 BIM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최적 설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연동형 BIM 라이브러리 및 BIM 모델 작성, 표준분류체계 및 매개변수 기능을 활용한 내역적용 수량산출과 BIM 모델의 연동성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단지분야 BIM 설계는 전면수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BIM 모델은 BIM 저작도구를 이용하여 公社의 BIM 전면설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BIM 저작도구의 기술적 기능 제약, BIM 사업의 목적 및 대외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BIM 전면수행 방식이 불가하거나 과업내용서의 公社 요구사항 이행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될 경우,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BIM 수행방식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라. BIM 저작도구
	1) BIM 수행 인프라 구축
	가) 하드웨어(H/W)
	나) 소프트웨어(S/W)

	2) BIM 저작도구 선정
	가) BIM 저작도구는 LandXML, IFC 등 국제표준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웹 기반의 다수 저작도구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공동 작업환경 구성 및 데이터 호환성, 보안성 확보가 가능한 저작도구를 선정한다.
	나) BIM 저작도구는 특정 저작도구로 한정하지 않으나, 과업내용서에 따른 BIM 성과품 작성 및 BIM 전면설계가 가능한 저작도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설산업 각 분야(토목, 조경, 기계, 전기부문 등)별 BIM 저작도구의 통합사용 여부는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BIM 저작도구는 BIM 사업에 참여하는 다수 BIM 수행주체간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과업 착수단계에서 <표-1>을 참고하여 관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이때 BIM 저작도구는 기능적 요소 외에 시장 점유율, 사용자 편익성, 기능운용 안정성, 애드 인(add-in) 소프트웨어 확장성, 신․구 데이터 호환성, 온라인 또는 웹 작업 시 보안성 및 저작도구 개발사의 유지관리정책 유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라) BIM 수행주체 및 관리감독자는 BIM 데이터의 품질검토, 자료공유, 자료교환, 자료활용 및 보존 등 BIM 데이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표-2>를 참고하여 BIM 응용도구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라) BIM 수행주체 및 관리감독자는 BIM 데이터의 품질검토, 자료공유, 자료교환, 자료활용 및 보존 등 BIM 데이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표-2>를 참고하여 BIM 응용도구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BIM 라이브러리


	2.2.2 협업환경
	가. 공통정보관리환경(CDE) 구성
	1) 수급인은 발주단계에서 公社 입찰안내서에서 CDE를 요구할 경우, 公社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협업환경에 대한 구축 방법, 협업 절차 및 BIM 데이터 관리 방안, CDE 유지관리 기간 및 책임소재 등의 세부적인 수행계획을 BIM 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CDE 구축방법에 기존 시스템(상용 소프트웨어, 자체 보유 시스템 등)을 활용할 경우 시스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신규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상세한 시스템 개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신규 CDE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협업, 승인절차, 버전 및 이력관리, 보안유지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며, BIM 정보관리 국제표준인 ISO19650-1, -2를 준용하여야 한다.
	3) CDE는 BIM 사업 전체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정보의 공통 생산 및 공유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 및 <표-3>의 주요기능 및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 BIM 업무수행 시 현안마다 주고받은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체계화된 프로세스로 문제(issue) 상황과 진행처리 과정을 날짜 및 시간대별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CDE는 단일의 중앙집중식 플랫폼으로 구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모델, 데이터, 연결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자료접근 권한의 부여는 公社 관리감독자가 총괄하며, 일부 권한은 필요에 따라 BIM 총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CDE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협업절차에 BIM 모델작성, 의사결정, BIM 모델조정, 협업관리에 관한 다음의 세부적인 수행절차를 BIM 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가) BIM 모델작성
	나) 의사결정
	다) BIM 모델 조정
	라) 협업관리


	나. 공통정보관리환경(CDE) 적용
	1) 수급인은 公社가 CDE 시스템을 통해 BIM 라이브러리, 양식, 서식 등의 BIM 데이터와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문서 및 지침을 제공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과업에 적용해야 하며, 과업기간 동안 자료의 갱신(update)과 신규로 자료를 작성하여 그 성과물을 CDE 시스템을 통해 등재(upload)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이때 BIM 자료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지침(2.4.11)을 따른다.
	2) 수급인은 과업기간 동안에 CDE를 활용하여 BIM 사업을 추진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속적인 갱신(update)을 통해 모든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BIM 사업의 협업 수행 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CDE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과업기간 동안에 다양한 분야의 BIM 수행주체들이 작성한 BIM 모델을 통합모델로 작성한 후 CDE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리감독자가 CDE에 게시한 BIM 모델 검토요청 사항 및 수정․보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BIM 모델에 즉시 반영하여 CDE의 BIM 프로젝트 데이터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2.3 표준적용
	가. 기본사항
	1) 수급인은 BIM 전면설계 시 적용지침에서 제시하는 公社 BIM 공통표준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적용지침은 단지개발사업 분야에 필요한 모든 BIM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특성상 公社 BIM 공통표준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표준의 일부를 수정․보완 또는 재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무적용에 적합한 자체표준을 개발하거나 상호 합의된 개방형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표준은 公社 BIM 공통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관리되어야 한다.
	2) 이 적용지침은 단지개발사업 분야에 필요한 모든 BIM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특성상 公社 BIM 공통표준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표준의 일부를 수정․보완 또는 재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 시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무적용에 적합한 자체표준을 개발하거나 상호 합의된 개방형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표준은 公社 BIM 공통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관리되어야 한다.

	나. 표준분류체계의 활용
	(내용없음)
	가) 작업분류체계(WBS)
	(1) 단지분야 BIM 모델작성을 위한 작업분류체계(WBS)는 부속서-01을 적용한다.
	(2) 수급인은 필요 시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무적용에 적합한 신규 작업분류체계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부속서-01 참조). 이때 신규 생성한 작업분류체계 코드는 내역적용 수량의 산출 및 집계 시 BIM 모델과 자동 연동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비용분류체계(CBS)
	(1) 단지분야의 BIM 모델 작성을 위한 비용분류체계(CBS)는 국내 품셈체계의 복잡성, 객체 및 비객체 BIM 모델로부터 자동 연동이 가능한 내역서 작성의 기술적 한계성 등을 감안하여 단지분야 BIM 전면설계에서는 BIM 모델과 비용분류체계를 직접 연동시키지 않는다.
	(2) BIM 전면설계 시 설계예산서의 작성은 적용지침(2.5.4)를 따른다.

	다) 객체분류체계(OBS)
	(1) 단지분야 BIM 모델작성을 위한 객체분류체계(OBS)는 부속서-01을 적용한다.
	(2) BIM 모델 작성대상 검토 및 속성정보 입력을 위한 객체화 단위설정 등은 객체분류체계(OBS)를 적용한다.
	(3) 추가적인 활용은 국가 상위기준(단체표준) 제정 이후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라) 속성분류체계 및 속성정보세트(Pset)
	(1) 단지분야 BIM 모델 작성을 위한 속성분류체계 및 속성정보세트(Pset)는 부속서-02를 적용한다.
	(2) 수급인은 BIM 프로젝트 특성상 속성정보의 수정․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속성정보세트를 BIM 활용목표에 맞도록 재구성할 수 있다. 단, 속성정보세트는 객체별로 BIM 저작도구의 기능을 활용하여 BIM 모델에 직접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개방형 표준
	1) 사용목적
	가) BIM 정보의 생애주기 단계에 일관된 사용을 보장하고 BIM 저작도구의 원본 파일 형식과 함께 BIM 모델의 보존 및 공유․교환을 위하여 표준파일 형식(standard file format)을 사용한다.
	나) 단지분야 BIM 전면설계 시 BIM 데이터 교환, 공유, 활용 및 관리를 위한 표준파일 형식은 IFC로 하며, 3차원 모델 저작도구의 표준파일 형식은 용도에 따라 LandXML 등 해당 국제표준 규격을 활용할 수 있다.

	2) 적용표준
	가) 개방형 표준의 적용표준은 기본지침(3.6.2)를 따른다.
	나) 개방형 표준의 적용표준은 BIM 전면설계 시 공표된 최신 표준을 적용하되, BIM 저작도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개방형 표준적용이 불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2.3 BIM 데이터 교환
	2.3.1 상호 운용성
	가. 수급인은 BIM 모델 구축 시 다양한 플랫폼 간 데이터 교환에 따른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해 BIM 데이터를 국제표준 형식(IFC)으로 변환하여 원본 모델과 함께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국제표준 형식으로 변환 시 원본 모델의 데이터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제표준 형식으로 호환될 수 없는 BIM 객체는 다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업 이해관계자가 BIM 데이터 내용을 검토하고 참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와 데이터 변환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2.3.2 LH 도시 디지털트윈 연계성 확보
	가. 수급인은 公社에서 운용 중인 도시 디지털트윈 서비스에 BIM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적용지침(5.3.1)에 따라 BIM 데이터를 작성한 후 원본 모델과 함께 관리감독자 및 公社 LH 도시 디지털트윈 서비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성한 BIM 데이터와 디지털트윈 서비스 플랫폼간 상호 운용성 확보가 불가할 경우, 도시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이해관계자가 BIM 데이터 내용을 검토하고 참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와 데이터 호환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2.3.3 스마트 건설기술 연계성 확보

	2.4 BIM 데이터 작성
	2.4.1 일반사항
	가. BIM 데이터는 BIM 수행계획서에 따라 작성하되 BIM 모델 내에 비객체 BIM 모델의 형상정보는 제외한다. 단지분야 BIM 모델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적용지침(2.4.4～2.4.7)을 따른다.
	나. BIM 데이터는 단지사업으로 조성되는 전체 토지와 모든 시설물의 실물 형상을 3차원 공간에 디지털 모형으로 작성한다. BIM 모델의 작성범위는 적용지침(2.4.7)에 따르고, 적용지침(2.4.6)의 속성정보를 포함시킨 3차원 BIM 모델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 BIM 모델은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각 설계단계별 모델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모델은 사업추진 일정과 BIM 모델 활용시기에 맞추어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라. BIM 모델은 개발사업의 상위계획 및 인허가 조건변경, 公社 각 설계절차 추진에 따른 BIM 모델 변동 발생 등에 대응 가능한 객체모델 연동형 BIM 모델로 작성한다.
	마. BIM 모델에서 추출한 기본도면 및 2차원 보조도면은 기준 좌표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공간 위치정보가 필요한 도면은 좌표와 축척을 유지한 상태로 각 공종을 중첩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바. 해당 사업지구의 지형 및 시설물의 3차원 좌표는 세계 측지좌표와 일치하여야 하며, 공종별 합의된 기준좌표를 공유하여 통합 BIM 모델 작성 시 좌표계가 상호 일치되도록 한다.
	사. BIM 데이터 작성 시 모든 단위 객체는 표준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좌표체계의 연동 등을 통해 통합모델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4.2 작성절차
	가. 수급인은 BIM 수행계획서 및 적용지침(2.2)에 따라 BIM 기술환경을 확보하고, 적용지침(2.4)의 규정에 따라 BIM 데이터를 작성한다.
	나. 작성이 완료된 BIM 데이터는 통합모델 구성을 통해 각종 검토를 진행하며, 적용지침(4.2)에 따라 BIM 데이터의 품질검사를 시행한다.
	다. 단지분야 BIM 데이터 작성 절차는 <그림-5>와 같다.

	2.4.3 선행업무
	가. 입찰서류 검토
	1) 수급인은 입찰서류를 통해 公社가 제시한 요구조건과 기준들을 검토하고 BIM 업무 수행에 있어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은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公社가 제시한 내용 이외에 BIM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감독자에게 추가로 요청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준비한다.

	나. BIM 업무수행 계획 수립
	1) 수급인은 公社 과업내용서, BIM 요구정의서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BIM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BIM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한다.
	2) 수급인은 BIM 적용 및 활용에 관한 목표수립부터 업무수행 조직구성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비롯하여 BIM 데이터 기준 등의 기술적인 부분까지 BIM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3) 수급인은 BIM 업무수행의 계획된 내용을 토대로 公社가 제공한 양식(template)에 따라 BIM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받아 관리한다.

	다. BIM 프로젝트 지침의 구성
	1) 수급인은 公社가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BIM 요구정의서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단위의 기준들을 수립하여 프로젝트 지침을 작성한 후 BIM 수행계획서에 반영하고 업무수행자들과 공유․관리해야 한다.
	2) BIM 프로젝트 지침의 주요내용은 조직별․인원별 업무분담, 기준좌표, 소프트웨어 버전, 호환형식, 명칭기준, 표준분류체계 기준, 모델 구성기준, 코드체계 기준, 표준적용 기준, BIM 모델 작성 오차범위 등이 있으며, 수급인은 BIM 수행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여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2.4.4 공통사항
	가. 단위 및 축척
	1) BIM 데이터의 단위는 국제표준기구(ISO) 및 국제단위계(SI) 적용하며, 길이 단위는 BIM 모델 및 설계도면 작성에 적합하도록 십진법 미터(m) 또는 밀리미터(mm)를 적용한다. 동일 프로젝트 내에서 치수의 표기방법은 한 가지 형식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2) BIM 데이터의 축척은 1:1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BIM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각종 성과물(도면, 시각화 자료, 각종 분석자료 등)의 축척은 필요 시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다른 축척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 성과물에 적용한 축척을 명기하여야 한다.

	나. 좌표계 및 표고
	1) BIM 데이터에 적용할 기준 좌표계와 표고는 <표-5>를 준용한다.
	2) 측량 기준계 및 위치 좌표는 지구 중심 좌표계(GRS80 타원체 적용)에 따른 위도․경도 표현체계 및 평면 직각좌표계(TM, transverse mercator 좌표계) 기준을 적용한다.
	3) 관리감독자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별도의 상대기준 좌표계를 적용할 수 있다.
	4) 지형이나 대지의 표고는 수준원점의 높이를 기준으로 정한다.
	5) BIM 모델은 기준점을 정하여 대지의 임시수준점으로부터의 상대 기준 좌표계와 표고를 운용할 수 있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 상대적인 평면직각좌표(XY)와 표고(Z) 그리고 진북 방향각(° ′ ″)을 갖도록 관리한다.

	다. 치수
	라. 구성요소, 모델 색상 표현
	1)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용도, 공종, 시설부위 등 시설물의 구성요소를 색상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식별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자와 협의 후 BIM 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이때 적용 색상은 <표-6>을 참조하여 公社의 기존 토지이용계획도에서 적용한 색상으로 설정하거나 대상 시설물 모델을 대표할 수 있는 색상을 설정한다.
	2) 수급인은 BIM 모델의 색상 규정 및 레이어 체계에 대해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마. 지형 및 지층
	1) 지형․지층 BIM 데이터의 작성은 측량 데이터 및 토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과업 초기 해당 자료의 획득이 어려울 경우 위성지도 또는 수치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2) 지층 모델은 주상도 부족으로 인한 지층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간(補間)하여 지층을 구성하여야 하며, 지형․지층 모델은 좌표정보, 표고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3) 지형의 경우, 公社가 제공하는 GIS 데이터 또는 무인 비행장치를 이용한 측량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측량이 완료되지 않은 과업 초기에는 국토지리정보원 내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에서 배포하는 수치지형도(digital topographic map)를 활용하여 BIM 저작도구를 통해 3차원 지형 모델로 구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4.5 형상정보 작성
	가. 일반사항
	1) BIM 데이터 작성단계에서는 기본적인 BIM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해 BIM 모델 상세수준에 따라 형상의 완성도를 높이고, 적용지침(2.4.6)의 요구 속성정보를 시설물별로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BIM 모델 상세수준은 적용지침(2.4.7)에 따라 객체의 표현 수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BIM 데이터는 최종 목적구조물의 형상 표현이 가능한 공종은 모두 반영하여야 하며, 적용지침(2.5)의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성과품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4) BIM 작성을 위한 BIM 저작도구는 단일 저작도구 또는 여러 저작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여러 저작도구를 활용할 경우, 제시된 공종별 모델 구성체계에 따라 데이터 통합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5) BIM 모델을 구성하는 데이터는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모델로 통합하기 어려우므로 원본은 BIM 저작도구별로 별도로 관리한다.
	6) BIM 저작도구 간 데이터 교환 시 형상 및 속성정보가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BIM 데이터 상호 운용성에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조치 결과와 함께 BIM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단지분야 BIM 모델 분류
	1) 단지분야 BIM 모델은 지형․지층, 비탈/정지면, 도로 및 하천 등 경로형 연속 선형요소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선형기반 모델과 연속 또는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기반으로 작성하는 객체기반 모델로 구분한다.
	2) 단지분야 BIM 모델 분류 예는 <표-7>과 같다.

	다. 선형기반 모델
	1) 일반사항
	가) 선형기반의 BIM 모델 작성은 선형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횡단면 구성요소를 정의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을 경우 별도의 횡단 어셈블리를 제작하여 작성한다. 이때 선형계획에는 시설물의 배치를 결정하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반영되어야 하며 BIM 저작도구의 기능에 따라 3차원 선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선형요소는 모델 구성체계를 준용하여 객체 단위로 구성하고, 구성된 객체는 레이어(layer) 또는 객체 분류코드를 통해 관리한다.
	다) 선형데이터의 모든 객체는 각 객체별로 인식이 가능한 명칭과 함께 BIM 활용에 따라 요구되는 속성이 입력되어야 한다.
	라) 특정 부위에 대한 상세수준이 다르게 표현되어야 할 경우,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된 상세수준을 BIM 모델에 반영할 수 있다.
	마) 선형 BIM 데이터의 공간 단위는 선형구간으로 구분(WBS Level4 시설분류 방식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적인 공간 구분을 적용할 수 있다.

	2) 선형기반 BIM 모델 형상 작성
	가) 선형기반 BIM 모델의 형상정보에 대한 상세수준(LOD)은 적용지침(2.4.7)을 따른다.
	나) 선형기반 모델은 시공 시 필요한 각종 설계정보 추출과 필요 속성정보의 추가 입력을 위해 BIM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BIM 모델로써 설계정보 추출은 BIM 모델과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다) 블록 비탈면과 도로 비탈면이 만나는 경계부, 도로 교차로 및 가각부 등 두 시설 모델이 상호 연접되어 있거나 비정형 모델이 형성되는 각 경계면은 상호 일치될 수 있도록 모델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라) 블록 또는 도로 비탈면은 토질별 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경사면이 형성되고, 도로 선형과 연동되도록 BIM 모델을 작성한다.


	라. 객체기반 모델
	1) 일반사항
	가) 객체기반의 BIM 모델 작성은 BIM 저작도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객체 작성기능을 활용하되, 속성정보를 통해 실제 부재의 명칭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교량, 터널, 관로 등 선형에 종속되는 객체기반 모델 작성은 지형 및 도로, 하천, 철도 등 선형요소를 참조기준으로 선형요소와의 통합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BIM 모델 구성체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적용지침(2.4.7)을 따른다.
	다) 구조물 계획은 BIM 수행주체간 BIM 데이터 공유를 통해 계획하여야 하며, 정확한 지형과 지층에 관한 BIM 데이터가 완성된 후 현황에 맞게 수정․조정하여야 한다.

	2) 객체기반 BIM 모델 형상 작성
	가) 객체기반 BIM 모델의 형상정보에 대한 상세수준(LOD)은 적용지침(2.4.7)을 참조한다.
	나) 객체기반 모델은 내역적용 수량 등 필요한 설계정보의 추출과 필요 속성정보의 추가 입력을 위해 BIM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BIM 모델로서, 설계정보 추출은 BIM 모델과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다) 객체기반 모델과 선형기반 모델이 만나는 경계부는 상호 어긋남이 없이 일치될 수 있도록 모델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2.4.6 속성정보 작성
	가. 일반사항
	1) BIM 모델 속성정보 입력을 위한 속성정보세트(Pset) 및 시설별 입력 속성정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적용지침(2.4.7)[부속서-11 참조]과 부속서-02를 따른다.
	2) BIM 프로젝트 특성상 적용지침의 내용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BIM 저작도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속성정보 체계를 활용하거나 부속서-02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특정용도를 위한 사용자 정의 BIM 모델 속성정보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2) BIM 프로젝트 특성상 적용지침의 내용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BIM 저작도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속성정보 체계를 활용하거나 부속서-02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특정용도를 위한 사용자 정의 BIM 모델 속성정보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BIM 모델에 적용할 속성정보 구성체계에 대한 내용을 BIM 수행계획서에 명기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작업분류체계(WBS)
	1) 단지분야 작업분류체계는 7단계로 분류하며 각 단계별 코드 구성은 <표-8>과 같다.
	2) 단지분야 작업분류체계의 단계별 분류코드, 신규 분류코드 생성방법 및 BIM 모델 작성 시 작업분류체계 활용 설명서 등 작업분류체계 적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부속서-01을 따른다.

	다. BIM 모델 속성정보 작성
	1) 단지분야 BIM 모델 속성정보 구성체계는 <표-9>와 같다.
	2) 시설별 BIM 모델의 속성정보에 대한 상세수준(LOI)은 적용지침(2.4.7)[부속서-11 참조] 및 부속서-02를 따른다.


	2.4.7 BIM 모델 작성범위 및 작성내용
	가. BIM 데이터 작성 대상범위
	1) BIM 데이터 작성 대상범위는 수급인이 발주단계의 입찰서류로 제출한 BIM 수행계획서와 公社 입찰안내서의 대상시설물 및 해당 공종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계약단계에서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세부시설 및 공종에 대한 BIM 데이터 작성항목과 제외항목, 그 외 예외조항을 BIM 수행계획서에 명기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BIM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행내용 및 범위 등에 해석이나 판단이 필요할 경우, 관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BIM 수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나. BIM 모델 상세수준
	1) 일반사항
	가) BIM 모델 상세수준은 형상정보의 상세수준(LOD)과 속성정보의 상세수준(LOI)으로 구성하며, BIM 모델 상세수준에 대한 공통체계는 <표-11> 및 <표-12>를 참조한다.
	나) 이 적용지침의 시설별 BIM 모델 상세수준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적용하며, 기본계획, 기본설계 단계의 BIM 데이터 작성대상에 대한 BIM 모델 상세수준은 상위지침 및 이 적용지침의 관련 내용 적용지침(2.4.10)을 참조하여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와 협의된 BIM 상세수준 관련 내용을 BIM 수행계획서에 명기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설 모델에는 동일한 상세수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의 협의를 통해 부분적으로 BIM 상세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시설별 BIM 모델 상세수준 및 작성방법(세부사항은 부속서-11, LH 단지분야 “BIM 모델 표준 예시” 참조)
	가) 지형․지층시설
	(1) BIM 지형모델 작성을 위한 항공 및 드론측량 성과물은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국토지리정보원 고시)󰡕, 公社의 󰡔측량업무지침󰡕, 국가건설기준(건설측량 부문) 제규정에 따라 제작한다. BIM 모델에서 활용 가능한 측량성과 데이터의 종류는 <표-13>과 같다
	(2) 지형을 구성하는 BIM 데이터는 시공 전 공공측량(항공측량, 드론측량 등) 및 시공 중 현장 측량으로 작성된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그림-6>과 같이 작성한다.
	(3) 지층 BIM 모델 작성 시에는 사업지구의 지반고, 표고 등의 지형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해 획득한 위치좌표 기반의 시추데이터(토층 심도 등)를 활용하여 지층 높이, 지층 종류 등이 반영된 BIM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층별 수량산출에 활용이 가능토록 BIM 모델을 구축한다.

	나) 토공시설
	(1) 도로와 연접된 단지 블록부 BIM 토공모델은 종단 및 편경사가 고려된 도로 모델로부터 추출한 BIM 객체 폴리선 계획고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토공수량(절․성토량) 검토를 위해 지층 성상별 수량산출이 가능하도록 객체(solid)모델로 변환하여 작성한다.
	(2) 토공시설의 정보모델은 블록 토공과 도로 토공으로 구분하여 모델링한다.
	(3) 블록 토공은 부지용도(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시설용지 등)에 따른 블록으로 분류하여 인허가상 세부 블록명을 각각 부여하고 독립적인 토공정보로 구축한다.
	(4) 도로 토공은 도로의 종류(대로1류, 대로2류, 중로1류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인허가상 세부 도로명을 부여하고 독립적인 토공정보로 구축한다.
	(5) BIM 모델에 부여된 블록 및 도로명에 따라 평면 및 종단 선형설계와 횡단구성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반 수량산출 및 공정 관련 정보는 블록 및 도로 단위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6) 체적법에 의해 암발파 물량을 산출할 경우, 암발파 영향권에 대한 BIM 모델은 3D 좌표를 가진 해당 보안물건 위치를 기준으로 표준 발파타입(Ⅰ～Ⅵ)별 진동규제 이격거리 기준에 따른 구(球)형상의 3차원 BIM 객체 모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안물건이 연속 또는 비연속 선형(3D-polyline)형태나 불규칙적 점렬(3D-point)형태가 혼합 분포되어 있어 중첩된 구(球)형의 발파 영향권 BIM 모델 생성 및 체적법에 의한 물량산출의 적정 품질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발파 영향권 BIM 모델을 연속된 원통(圓筒) 또는 원주(圓柱)형태로 단순(간소)화할 수 있다.

	다) 도로 및 포장시설
	(1) 도로 및 포장시설 BIM 모델 작성은 LH 표준상세도의 도로별 표준횡단 기준으로 표층, 중간층, 기층, 보조기층 등의 각 항목별 BIM 모델을 객체(solid)모델로 변환하여 체적 산출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2) 도로시설 BIM 모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로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도로 규모와 기능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여 독립된 모델 단위로 구성한다.
	(3) 교차로 구간의 BIM 모델 작성 시 도로 표준횡단면도 및 종단면도, 수량산출은 접속되는 도로 중 상위 도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4) 평면 및 종단 선형설계와 횡단면은 BIM 모델에 부여된 도로명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제반 수량산출 및 공정 관련 정보는 도로 단위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5) 변화구간(도로 단면 및 선형, 종단 변화구간) 또는 교차로 구간(평면곡선 구간)의 도로 BIM 모델 작성 시에는 표준횡단의 배치 간격 정도(빈도)를 줄이거나 늘려 곡선구간의 계획과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특히 교차로 구간에서의 배치간격 정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간격을 좁게 작성한다.
	(6) 표준횡단면도를 기준으로 3차원 횡단면 작성 시에는 포장 재료별 횡단이 아닌 통합된 3차원 횡단면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포장 재료별 속성정보 입력을 위해 BIM 모델을 객체모델로 변환하여 작성한다.

	라) 관로시설
	(1) 관로시설 BIM 모델 작성 시에는 󰡔LH 표준상세도󰡕를 기준으로 관종별 자재 규격기준에 의한 BIM 라이브러리 객체모델로 작성하고, LHCS(LH 전문시방서) 등 실제 시공여건을 감안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관로시설 BIM 데이터는 시공에 필요한 설계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BIM 도면작성을 위한 선형요소 기반의 모델 및 모델과 연계한 내역적용수량산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속성정보세트(Pset) 입력이 가능한 객체기반의 모델로 각각 구성되어야 한다.
	(3) 관로시설 BIM 모델은 도로 종류에 따른 관로별로 관로명을 각각 부여하여 독립된 모델 단위로 구성한다.
	(4) 평면 및 종단 관로설계는 BIM 모델에 부여된 관로명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제반 수량산출 및 공정 관련 정보는 관로 단위로 구성하고 집계한다.
	(5) 전체 BIM 모델의 수량 검토 전에 주요 객체별(관, 맨홀, 암거 등) 단위수량에 대한 내역적용 수량이 올바르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객체별 BIM 라이브러리 작성 시 단위산출기준 입력방법은 부속서-05를 따른다.
	(6)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관로시설 BIM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관로시설의 객체모델 작성 시에는 자재 규격별로 상세 모델을 구축․배치하여 객체별 속성정보 입력 및 수량산출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7) 상수시설 격점은 설계정보의 이해도 향상 및 간섭검토 등을 위해 이형관 및 밸브류의 실제 규격을 고려한 BIM 모델로 구축하여 기존 2차원 기호로 표기된 격점 상세도를 3차원으로 시각화하여 작성한다.

	마) 구조물
	(1) 구조물 BIM 모델은 지형․지층시설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한 도로시설의 기하구조(평면선형, 종단선형 및 횡단구성 등)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2) 구조물 부위객체에 대한 BIM 라이브러리를 작성할 경우, 규격 및 배치 정형화가 어려운 항목의 매개변수는 수량을 별도로 산출하거나 또는 별도의 구조물 특성을 고려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또한 필수입력 치수정보의 명칭은 정형화된 BIM 라이브러리 작성이 어려운 경우, 구조물 모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작성한다.
	(3) 선형기반의 정형화된 표준단면 구간은 단위길이당 BIM 상세모델 작성을 통하여 수량산출 및 철근 배근도를 작성하고, 변단면부는 전체 모델링 수행을 통한 수량산출 및 철근 배근도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 철근모델 작성 및 활용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하천, 저류지
	(1) 선형기반의 하천시설 BIM 모델은 표준 횡단면도를 기준으로 포장이 포함된 통합 3차원 횡단면을 구성하여 작성하고, 선형기반의 모델을 객체모델로 변환 후 재료별 속성정보세트(Pset) 등의 속성정보를 입력한다.
	(2) 저류지 시설 내 구조물에 대한 BIM 모델은 구조물 BIM 모델 작성 방법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필요 시 BIM 라이브러리 구축을 통한 모델배치를 한다.

	사) 가설구조물
	(1) 가설구조물은 별도 BIM 모델로 작성한다. 이때, 설계단계에서의 작성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과 당해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가설 흙막이 구조물로 하고, 그 외의 가설구조물은 시공단계에서 BIM 모델로 작성한다.
	(2) 가설구조물 BIM 모델의 작성은 계측시설 위치를 포함하여 시설물 가설단계별로 각각 작성하되 단계별 구조안전성 검토와 병행하여 작성하고, BIM 결과보고서 및 구조계산서에 관련 BIM 모델을 수록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부문에 BIM 데이터 활용을 위한 BIM 데이터 작성방법은 적용지침(5.2.1)을 따른다. 이때 BIM 데이터는 LH 안전도면에 부합되는 형상수준과 속성정보세트(Pset) 및 좌표정보를 포함하고 증강현실(AR) 구현 시 활용이 가능토록 작성해야 한다.
	(3) 안전관리 부문에 BIM 데이터 활용을 위한 BIM 데이터 작성방법은 적용지침(5.2.1)을 따른다. 이때 BIM 데이터는 LH 안전도면에 부합되는 형상수준과 속성정보세트(Pset) 및 좌표정보를 포함하고 증강현실(AR) 구현 시 활용이 가능토록 작성해야 한다.

	아) 부대시설
	(1) 부대시설 BIM 데이터 작성은 LH 표준상세도를 기준으로 객체모델을 작성한다.
	(2) 객체모델별 BIM 라이브러리 작성 시에는 속성정보세트(Pset) 입력 및 시각화 모델 구축을 위하여 상세수준을 LOD300 이상으로 하고 계획 지표면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자) 기타시설
	(1) 연약지반처리는 별도 BIM 모델로 작성한다. 이때, BIM 모델은 계측시설 위치를 포함하여 처리구역별, 시공 단계별로 각각 작성한다.
	(2) BIM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타시설의 BIM 데이터 작성방법은 적용지침의 관련 내용에 따르되 세부사항은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다. BIM 모델 구성체계
	1) 수급인은 公社의 요구사항 및 BIM 사업 특성에 맞는 BIM 모델 구성체계를 관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BIM 수행계획서에 명기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BIM 모델 파일을 구성한다.
	1) 수급인은 公社의 요구사항 및 BIM 사업 특성에 맞는 BIM 모델 구성체계를 관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BIM 수행계획서에 명기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BIM 모델 파일을 구성한다.
	2) 수급인은 BIM 모델 파일 구성에 있어서 기본지침(2.2.9(4))에 따라 사업시설, 단위시설, 공종분야별 BIM 모델로 구분하고, 각각의 BIM 모델작성을 위한 BIM 모델 구성체계는 공구별, 구간별, 공종별 및 시설별, 공간별, 층별 등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되 필요 시 각 기준을 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기본지침(2.2.9(4))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시설 모델, 단위시설별 모델, 공종분야별 모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시설 BIM 모델
	나) 단위시설별 BIM 모델
	다) 공종분야별 BIM 모델

	4) 수급인은 BIM 모델 구성체계에 따라 파일을 작성하되 BIM 프로젝트의 특성, 파일 용량 제한 등 단일 파일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개의 파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단, 수급인은 분리된 파일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좌표체계 연동 등 공동작업 및 협업에 필요한 기준을 고려하여 통합 파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BIM 모델 통합관리 및 활용
	1) 통합모델 구성
	2) BIM 데이터 구성(구간 및 데이터 분할)
	가) 수급인은 공종분야별(시설단위별) BIM 데이터 파일을 공종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예외가 필요한 경우는 관리감독자와 협의하고 그 내용을 BIM 수행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BIM 데이터의 파일 크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구간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분할을 최소화하고 공종별로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BIM 데이터의 파일 크기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구간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분할을 최소화하고 공종별로 분리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관리감독자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간 및 객체 분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 이에 따라 BIM 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BIM 데이터의 납품기준은 적용지침(3.3)을 따른다.

	3) 모델의 통합관리 및 활용
	가) 수급인은 공종분야별 모델(시설 및 공종별 모델)을 분리하여 작성한 경우, 좌표체계의 연동 등을 통해 각 형상 객체가 물리적인 간섭 없이 통합되고 표준분류체계 등 논리적인 정보에 오류가 없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분리된 파일을 전체 중첩하여 구성할 경우 좌표에 의한 연속 모델 구축이 가능하도록 좌표정보나 기준점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유좌표가 반영된 공통 양식을 구성하거나 BIM 저작도구의 기능으로 공유좌표를 적용하는 등 통합모델의 구성방식 및 모델의 통합관리 방법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BIM 수행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4.8 공통(표준) 양식 활용
	가. 수급인은 BIM 성과품 작성 시 적용지침(부속서)에 제시된 각종 작성기준 및 양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단, BIM 프로젝트 특성상 부속서 내용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BIM 프로젝트 성격에 적합한 도면 형식, BIM 라이브러리, 표준분류체계 등의 정보를 포함한 공통 양식을 제안하고 이를 BIM 성과품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BIM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공통 양식의 대상, 범위 및 세부내용을 BIM 수행계획서에 명기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BIM 성과품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

	2.4.9 단지분야 BIM 라이브러리 작성
	가. BIM 라이브러리 작성 원칙
	1) 수급인은 BIM 라이브러리 개발 시 적용지침에서 제시한 단지분야 BIM 기본 속성 및 표준분류체계를 적용하고, BIM 저작도구의 매개변수 기능을 활용하여 단일 라이브러리가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내역적용 수량 등 BIM 라이브러리 속성정보는 매개변수를 활용하여 자동 연동․산출되도록 구성한다.
	2) 수급인은 BIM 라이브러리 작성 시 개방형 BIM을 적용하고, 국내 상용 BIM 소프트웨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때 개발된 BIM 라이브러리는 IFC에 의한 개방형 BIM 형식으로 데이터의 손실이 없도록 변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부속서-05의 기준에 따라 단지분야 BIM 라이브러리를 작성하고, 적용지침(3.3)의 규정에 따라 公社에 납품한다.
	4) BIM 라이브러리 작성 시 배근도는 모델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구조물 BIM 라이브러리에 배근도를 미포함시킬 경우, 내역적용 철근량은 라이브러리에 적용한 매개변수 값에 따라 적정 철근량(철근규격, 이음길이 등 감안)이 산출될 수 있도록 속성정보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BIM 라이브러리 종류
	1) 단지분야 BIM 라이브러리 작성대상 목록은 <표-14> 및 부속서-05를 따른다.
	2) 수급인은 BIM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BIM 라이브러리를 부속서-05에 따라 작성하고, 적용지침(4.2.2)의 품질 유효성을 검증한 후 품질검토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3) 횡단면 구성요소 라이브러리는 제작방식을 순서도로 작성하여 라이브러리와 함께 납품하고, 순서도에는 요소 작성 단계별 매개변수의 입력과 구성요소에 대해 상세히 명기한다.
	4) 수급인은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BIM 모델의 생성, 결합 및 배치 등을 일괄 처리하거나 BIM 저작도구의 설계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작성된 각종 기술 콘텐츠도 BIM 라이브러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BIM 라이브러리는 후속 활용 시 별도의 조치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기타 BIM 라이브러리 작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 결과는 BIM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관리한다.

	다. BIM 라이브러리 형상정보 작성
	1) 형상정보 상세수준
	가) BIM 라이브러리의 형상정보 상세수준은 작용지침(2.4.7,나)를 따른다. 형상정보에는 3차원 형태의 형상, 색상 및 재질표현, 2차원 형태의 주석, 기호 등을 포함한다.
	나) BIM 라이브러리 작성의 최소 단위객체는 부속서-05의 작성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단위 객체의 지나친 상세 형상정보 작성(예: 맨홀 뚜껑의 음각문양, 포장 블록 문양 등)은 가급적 지양하고, BIM 프로젝트 특성상 BIM 라이브러리 단위객체의 분할 또는 통합이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협의 결과를 BIM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관리한다.

	2) 형상정보 치수
	가) BIM 라이브러리 단위객체의 치수는 규격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치수 규격대로 작성하고, 규격이 가변적인 경우에는 치수 조절이 가능하도록 BIM 저작도구의 매개변수(parametric) 기능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이때 속성정보는 형상정보 매개변수와 연동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BIM 라이브러리 작성에 필요한 단위 및 축척, 구성요소, 재료 및 재질의 표현은 적용지침(2.4.4)를 따른다.


	라. BIM 라이브러리 속성정보 작성
	1) 속성분류체계
	2) 속성항목 입력
	가) BIM 라이브러리는 속성분류체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필수 속성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나) BIM 라이브러리는 BIM 수행주체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 정의 속성항목을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다) 내역적용 수량산출과 관련된 속성정보의 작성은 적용지침(2.4.6)의 관련 내용에 따른다.

	3) 속성정보세트(Pset) 적용
	가) BIM 라이브러리 속성정보 입력을 위한 속성정보세트(Pset)는 부속서-02를 적용한다.
	나) 부속서-02에 제시된 속성정보 이외에 필요한 정보는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구성하고 확장․적용할 수 있다. 단, 공통속성 항목은 BIM 라이브러리 생성 시 필수적으로 구성한다.
	다) 속성정보세트 항목 중 설계속성, 시공속성, 유지관리 속성정보의 각 해당 항목은 해당 건설단계에서 입력하거나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BIM 데이터 작성 시 해당 건설단계가 아닌 경우는 속성정보 입력의 생략이 가능하다.


	마. BIM 라이브러리 파일 제작
	1) 라이브러리의 파일 형식 및 크기
	가) BIM 라이브러리는 데이터 호환성을 고려하여 범용 BIM 저작도구를 선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나) 모든 BIM 라이브러리는 원본 파일과 함께 IFC 형식으로 변환․제작하고, 해당 IFC 버전을 BIM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BIM 라이브러리 제작 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여 파일 용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BIM 라이브러리의 파일 명칭
	가) BIM 라이브러리 파일 명칭 부여는 적용지침(3.1.3)을 따른다.
	나) 수급인은 BIM 라이브러리 파일명을 신규로 작성할 경우,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준분류체계, 코드 정보, 제품번호 등의 정보를 BIM 라이브러리 종류에 적합하게 선별하여 작성한다.


	바. BIM 라이브러리 운영 및 제출
	1) BIM 라이브러리 운영
	가) 수급인은 <표-14>의 단지분야 BIM 라이브러리 작성대상 중 실제 BIM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BIM 라이브러리를 대상으로 부속서-05에 따라 작성한다.
	나) 수급인은 필요 시 기존 公社에 납품된 BIM 라이브러리의 제공을 관리감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BIM 라이브러리는 수행 중인 BIM 프로젝트에 부합되도록 형상정보, 속성정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필요 시 기존 公社에 납품된 BIM 라이브러리의 제공을 관리감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BIM 라이브러리는 수행 중인 BIM 프로젝트에 부합되도록 형상정보, 속성정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BIM 모델 구성 특성상 <표-14> 이외의 BIM 라이브러리 작성이 필요한 경우 부속서-05에 따라 BIM 라이브러리를 자체 개발할 수 있다.
	라) BIM 라이브러리는 적용지침(4.2.2)에 따라 품질 유효성 검증 후 BIM 모델에 적용하여야 한다.

	2) BIM 라이브러리 품질검토
	3) BIM 라이브러리 보완 및 제출
	가) 수급인은 품질검토를 통해 하자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부속서-05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BIM 라이브러리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BIM 프로젝트에 활용한 BIM 라이브러리 목록과 품질검토 내용을 BIM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개별 BIM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출한다.



	2.4.10 기본설계 BIM 데이터 작성
	가. BIM 적용 목적
	나. BIM 모델 작성
	1) BIM 데이터 작성 대상범위는 적용지침(2.4.7)을 따른다.
	2) 기본설계 단계의 BIM 데이터 작성은 적용지침(2.4.5)를 참조하여 실시설계 수준의 형상정보로 작성하되 구조물의 철근 모델은 제외하고 시설 모델 간에는 가능한 상호 연동이 되도록 작성한다.
	3) 기본설계 시 BIM 모델 속성정보는 부속서-01의 작업분류체계 코드를 필수로 입력하고, 부속서-01에 없는 작업분류체계 코드는 부속서-01(3.8)을 참조하여 신규 코드를 생성한 후 입력한다. 기타 필요한 속성정보는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입력항목을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BIM 수행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다. BIM 성과품 작성 및 납품, 품질검수
	1) 기본설계 시 BIM 성과품 작성 및 납품, 품질검수는 적용지침의 관련 내용에 따른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최종 BIM 성과품 작성은 관리감독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이 적용지침의 관련 내용에 따라 실시설계 단계에서만 작성한다.
	3) 수급인은 단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검토 및 대국민 홍보 서비스를 위해 公社에서 요청 시 LH 도시 디지털트윈 서비스에 필요한 BIM 데이터를 적용지침(2.3.2, 5.3.1)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감독자 및 公社 LH 도시 디지털트윈 서비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단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검토 및 대국민 홍보 서비스를 위해 公社에서 요청 시 LH 도시 디지털트윈 서비스에 필요한 BIM 데이터를 적용지침(2.3.2, 5.3.1)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감독자 및 公社 LH 도시 디지털트윈 서비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BIM 데이터 활용분야

	2.4.11 책임과 권리 및 권한
	가. BIM 데이터 책임
	1) BM 성과품 및 BIM 데이터 책임
	가) 수급인은 BIM 데이터와 BIM 데이터로부터 추출하여 작성한 BIM 설계도서가 상호 일치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BIM 데이터로부터 성과품을 추출 및 작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성과품을 임으로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BIM 성과품 내용 및 품질에 대한 확인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나) 단지개발사업 상위계획 및 각 설계절차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BIM 데이터 미반영, BIM 라이브러리 품질 유효성 미검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BIM 성과품 납품형식 변환 책임
	가) 수급인은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BIM 원본 데이터가 적용지침(2.2.3, 2.3.1)의 개방형 표준에 근거한 납품형식으로 변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본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이때 납품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기능적 한계로 인해 데이터의 손상, 유실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BIM 결과보고서에 수록한다.
	나) 수급인은 납품형식 변환의 문제가 아닌, BIM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인한 BIM 데이터 갱신 문제 등에 관해서는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BIM 데이터 권리 및 권한
	1) 公社에 최종 납품된 BIM 모델 원본 데이터 및 BIM 데이터로부터 작성한 각종 BIM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소유권은 公社가 소유하며, 수급인은 公社 이외의 이해 당사자에게 BIM 모델 데이터 등 BIM 성과품을 제공할 경우 公社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다만, BIM 사업 수행을 통해 파생된 데이터(BIM 모델 및 BIM 성과품 작성을 위해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개발·제작한 데이터), 특허, 신기술, 기술 노하우 등의 저작권은 수급인의 소유로 한다.
	2)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과업의 데이터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BIM 모델 원본 파일 및 개방형 표준 파일(속성정보 포함)
	나) BIM 모델 작성에 적용한 BIM 라이브러리 파일(속성정보 포함)
	다) BIM 결과보고서, BIM 품질검토 보고서 등

	3) 수급인은 BIM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BIM 데이터, BIM 모델 활용에 따른 지적재산권 및 사용권리, 특허기술, 신기술, 기술노하우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 권리의 미확보로 등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 BIM 데이터 보안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2) BIM 데이터의 공개



	2.5 BIM 성과품(설계) 작성
	2.5.1 일반사항
	가. BIM 성과품 작성단계에서는 작성 완료된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면작성과 수량산출을 하는 단계로, 적용지침(2.5.2, 2.5.3)에서 제시한 설계도면 작성기준 및 수량산출 기준을 참고하여 성과품을 작성한다.
	나. BIM 결과보고서는 적용지침(2.5.7)에 따라 작성하고, BIM 업무 수행내용 및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5.2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 작성원칙
	1) 공통사항
	가) 단지분야 BIM 설계도면 작성기준은 부속서-06을 따른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면 작성 시 부속서-06에 따라 공종별 기본도면과 보조도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기본도면의 주요 제원은 BIM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BIM 데이터로부터 직접 추출하여 작성한다.
	다) 수급인은 3차원 모델이 평면도에 표기될 때 선의 겹침이 발생할 경우, 각 선에 대한 레이블을 평면도에 표기하여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라) 수급인은 BIM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기본도면에 시공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설계정보 표기를 위해 2차원 추가 도면요소(레이블, 주석 및 기호, 문자, 치수선, 보조선 등)를 부속서-06에 따라 작성한다.
	마) 설계도면에 사용되는 주석 및 기호표기는 국가 전자도면 작성기준 및 기존 公社 단지분야 설계도면 작성 관례에 따라 작성한다.

	2) BIM 데이터의 추출 활용
	가) BIM 전면설계에 의한 기본도면은 BIM 데이터로 작성한 수준 범위 내에서 추출하여 작성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면 작성 시 3차원 BIM 모델과 직접 연동이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BIM 모델 수정 시 설계도면도 함께 연동되어 즉시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하는 BIM 저작도구의 기능 등에 따라 필요 시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도면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3) 설계도면 임의 변경 금지

	나. 설계도면 작성대상
	1) BIM 전면설계에 의한 설계도면 작성대상은 시설, 공종, 공사 구간 등 BIM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부속서-06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2) 수급인은 BIM 사업추진에 불필요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설계도면은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BIM 데이터로 작성이 불가능한 개념도, 설계기준 및 각 자재회사별 상세도와 일반도 등은 기존의 2차원 설계방식에 따라 보조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2.5.3 수량산출서
	가. 공통사항
	1) 내역적용 수량은 적용지침(2.4.6)의 BIM 모델 속성정보와 연동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BIM 수량산출 기준은 부속서-07을 따른다.
	1) 내역적용 수량은 적용지침(2.4.6)의 BIM 모델 속성정보와 연동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BIM 수량산출 기준은 부속서-07을 따른다.
	2) 수급인은 내역적용 수량산출을 위해 부속서-07을 참조하여 부재명, 규격, 위치 정보 등의 구체적인 수량산출 품목과 수량산출 방법 및 수량산출 형식을 포함하는 BIM 모델을 구축하고, BIM 모델에서 추출한 수량을 기반으로 수량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객체 BIM 모델은 수동으로 내역적용 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BIM 모델로부터 추출한 내역적용 수량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수량산출 전 적용지침(4.3)에 따라 BIM 모델에 대한 품질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토공 및 암발파에 관련된 내역적용 수량 산출 시 객체화한 BIM 모델에 의한 체적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BIM 저작도구 기능한계 또는 암발파 영향권 BIM 객체 모델의 적정 품질확보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인해 관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2차원 설계방식(발파 영향원, 양단면 평균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나. BIM 수량산출 개요
	1) 설계수량 산출 원칙
	가) BIM 데이터의 추출 활용
	(1) BIM 전면설계 시 설계수량은 객체 BIM 모델과 비객체 BIM 모델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한다.
	(2) 객체 BIM 모델은 BIM 모델과 연동된 속성정보로부터 내역적용 수량을 추출하여 자동 산출하고, 비객체 BIM 모델은 보조도면 및 수량산출 도구(tool) 등을 활용하여 수동으로 내역적용 수량을 산출한다.
	(3) 수급인은 BIM 성과품 납품 전 자체 품질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된 객체 BIM 모델을 기준으로 비객체 BIM 모델에 대한 최신 수량정보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설계수량 임의 변경 금지

	2) 설계수량 산출대상 및 방법
	가) 설계수량 산출대상
	(1) 설계수량 산출대상은 설계예산서 작성 필요한 시설, 공종, 공사 구간 등 BIM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부속서-07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
	(2) 수급인은 부속서-07에 따라 내역적용 수량을 산출하고, 별도의 산출대상 범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BIM 수행계획서에 대상 범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설계수량 산출 방법
	(1) 수급인은 설계수량 산출 시 자동, 연동 및 수동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수량산출 적용대상 및 범위 등 각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속서-07을 따른다.
	(1) 수급인은 설계수량 산출 시 자동, 연동 및 수동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수량산출 적용대상 및 범위 등 각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속서-07을 따른다.
	(2) BIM 프로젝트 특성상 부속서-07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세부 설계수량 산출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5.4 설계예산서
	2.5.5 BIM 수행계획서 작성
	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과업착수 단계에 BIM 수행주체들과 협의하여 BIM 적용의 목표 및 BIM 활용계획(활용목표, 활용분야,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공통 BIM 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BIM 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BIM 사업 초기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BIM 수행주체에 대한 프로젝트 교육 과정도 BIM 사업 수행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2) 수급인은 BIM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설정한 BIM 적용목표 및 활용계획에 따라 BIM 사업의 추진단계 및 실행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BIM 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실행절차에는 BIM 모델을 통한 정보교환의 시기, 주체, 승인, 활용단계 설정 및 각 절차별로 제출되어야 하는 BIM 성과물과 BIM 실행과정을 문서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나. BIM 수행계획서 작성
	1) 수급인(입찰참가자)은 발주단계에서 公社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BIM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함께 公社에 제출한다.
	2) 수급인은 계약단계에서 관리감독자와 최종 합의된 BIM 수행계획서를 수정․보완 및 추가 작성하고, 착수계와 함께 관리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과업 진행단계에서 BIM 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BIM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분야별, 단계별 수행한 BIM 업무 내용과 수행 결과 성과품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 진행 중 과업의 여건 변화(기술, 제도 등), 公社의 추가․변경 요구사항, 수급인의 제안사항 등의 발생으로 BIM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BIM 수행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명기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과업 진행 중 과업의 여건 변화(기술, 제도 등), 公社의 추가․변경 요구사항, 수급인의 제안사항 등의 발생으로 BIM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BIM 수행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명기하고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성과품 납품단계에서 품질검토 및 업무수행 결과와 과업 수행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변경 및 이슈 사항 등을 BIM 수행계획서에 추가 작성하고, BIM 성과품과 함께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BIM 적용절차별 BIM 수행계획서 적용사항은 적용지침(2.1.1～2.1.6)을 따른다.

	다. BIM 수행계획서 내용
	1) 수급인은 <표-15>의 BIM 수행계획서 세부구성 항목 및 부속서-03을 참고하여 BIM 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2) 수급인은 필요 시 BIM 프로젝트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BIM 수행계획서 세부구성 항목 및 내용에 대해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5.6 BIM 결과보고서 작성
	가. BIM 결과보고서의 작성
	1) 수급인은 성과품 제출 시 BIM 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BIM 결과보고서는 BIM 수행계획서 항목별 BIM 수행결과 및 성과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BIM 결과보고서는 BIM 수행 내용 및 결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한 문장으로 기술하고 삽도, 표, 그래프, 차트 및 내용물 내 문자, 기호, 부호 등은 가독성이 높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BIM 결과보고서의 내용
	1) 수급인은 <표-16>의 BIM 결과보고서 세부구성 항목 및 부속서-04를 참고하여 BIM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수급인은 필요 시 BIM 프로젝트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BIM 결과보고서 세부구성 항목 및 내용에 대해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BIM 성과품(설계) 납품
	3.1 제출원칙
	3.1.1 기본원칙
	가. BIM 성과품은 BIM 전면설계에 따라 작성한 성과품을 말하며, BIM 모델로부터 추출 및 가공․편집한 각종 BIM 성과품 전산파일과 BIM 데이터 품질검토용 전산파일인 NWD(BIM 응용도구Navisworks document) 형식을 포함한다.
	나. BIM 설계도면은 원본 모델에 포함하여 작성한 기본도면과 기본도면을 2차원 도면형식으로 편집․가공한 1차 기본도면, 원본모델에 각종 설계정보를 표시한 2차원 평면도(파일명.nwd 형식)인 2차 기본도면, 2차원 보조도면 및 기본도면과 보조도면에 연결(link)된 각종 참조도면, 이미지 및 글꼴(font)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BIM 설계도면 및 설계도서는 각 원본과 함께 PDF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본의 PDF 변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라. BIM 모델은 BIM 시설별 원본모델 및 통합모델 파일, BIM 라이브러리 원본모델 파일 및 BIM 데이터 교환, 공유, 활용 및 관리를 위한 표준파일 형식인 LandXML(지형, 지층모델)과 IFC의 중립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한다.
	마. BIM 성과품은 필수 성과품과 선택 성과품으로 구분한다. 수급인은 <표-17>의 성과품 목록을 참고하여 관리감독자와 협의 후 최종 납품할 성과물 대상 목록을 결정한다.
	바. 선택 성과품은 사업의 종류, BIM 적용 범위, 활용목표에 의하여 변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BIM 성과품 작성대상, 납품방법 및 납품수량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BIM 결과보고서에 수록하고 관련 성과품을 납품한다.

	3.1.2 BIM 성과품 폴더체계
	가. 납품 성과품의 폴더체계는 <표-18～20>를 참고하여 구성하되, 하위폴더 수준은 5단계(Level5)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나. 수급인은 필요 시 BIM 프로젝트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BIM 데이터와 BIM 관련 문서에 대한 성과품 폴더체계에 대해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1.3 BIM 성과품 파일명 구조
	가. BIM 데이터 파일명은 문자 및 숫자로 표현하며, 영문 알파벳 대문자 A∼Z, 영문 알파벳 소문자 a∼z, 한글, 숫자 0∼9, 대시문자(“-”)와 밑줄문자(“_”)의 조합으로 구성하되 공백문자, 영문 알파벳 대․소문자는 일관성을 갖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나. BIM 데이터 파일은 <표-21>의 파일명 구조체계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단, 파일명 부여에 변경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파일명 체계를 별도로 정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때 파일명 분류코드는 성과품 폴더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BIM 데이터 파일은 <표-21>의 파일명 구조체계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단, 파일명 부여에 변경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파일명 체계를 별도로 정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이때 파일명 분류코드는 성과품 폴더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동일한 BIM 모델은 확장자가 다르더라도 파일명은 동일하게 부여한다.


	3.2 대상 및 형식Format 
	(내용없음)
	가. 필수 성과품
	1) 프로젝트 성과 검증을 위해 제출하는 필수 성과품 목록 예시는 <표-17>과 같다. 수급인은 <표-17>을 참고하여 관리감독자와 협의 후 필수 성과품 목록을 최종 결정하고 동 사항을 BIM 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적용지침(1.1.5,나)의 후속단계 활용에 필수적인 설계 BIM 데이터 중 적용지침(2.4.11,나,1))에서 규정한 수급인 소유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公社에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BIM 모델 데이터 납품 시 제출형식은 <표-17>에서 제시한 각 부문별 제출형식에 따르고, 중립형식(IFC, LandXML 등)은 최신 버전을 사용한다.

	나. 선택 성과품
	1) 선택 성과품의 목록 예시는 <표-17>과 같다. <표-17>에 제시된 선택 성과품 이외의 선택 성과품에 대해서는 사업의 종류, BIM 적용 범위 활용목표에 따라 관리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 완료된 선택 성과품 목록은 BIM 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추가 성과품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비용을 결정하고 계약변경을 시행하여 추가 성과품을 작성할 수 있다.
	3) 해석 관련 성과품 및 일부 시뮬레이션 성과품의 경우, 현재 국내 기준에 적합한 해석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리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BIM 수행계획서에 납품에 관련된 사항을 명기하고 성과품을 납품한다.
	4) 공정 시뮬레이션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의 시공 프로세스를 확인․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를 납품한다.
	5)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속서-06, 부속서-07을 각각 따른다.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 작성은 BIM 모델로부터 자동으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BIM 3차원 객체의 변동 시 수량 및 도면이 자동연동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납품기준
	(내용없음)
	가. BIM 성과품 제출․납품방법
	1) 수급인은 작성 완료된 BIM 성과품에 대해 <표-17>의 출판물과 <표-18～20>의 폴더체계로 구성한 성과품 전산 데이터가 담긴 저장매체를 관리감독자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2) 출판물의 인쇄 부수, 저장매체의 형태 및 개수는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나. BIM 성과품 납품절차
	1) 사전 품질검토 및 제출
	2) 품질검수 및 보완지시
	3) 보완 및 승인
	4) 납품

	다. BIM 성과품 제출조건
	1) 바이러스 점검
	2) 파일용량 최소화
	3) 연결파일 제출
	4) 압축사항
	가) BIM 모델 데이터 원본 파일은 압축하지 않고 IFC, LandXML 등 중립형식 파일은 비압축 파일과 압축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이때 압축파일 형식은 파일명.zip으로 한다.
	나) <표-18～20>의 폴더 내에 저장한 전산 데이터는 압축하지 않는다(중립형식 파일은 제외). 단, 公社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에 등재 및 관리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수급인은 <표-18>의 Level1 해당하는 폴더를 압축파일로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다) 관리감독자는 설계용역 준공 전 公社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의 설계용역 BIM 자료실에 해당 지구 폴더를 신규로 생성하고, 생성한 폴더 내에 나)항의 Level1 압축파일을 각각 등재하여야 한다.





	4. BIM 성과품(설계) 품질검토
	4.1 일반사항
	4.1.1 BIM 데이터 품질검토 목적
	4.1.2 BIM 데이터 품질검토 원칙
	가. BIM 품질관리는 수급인이 작성한 BIM 성과품을 대상으로 公社의 요구나 품질검수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실시하며, 납품 전 성과품 작성단계 및 최종 납품 후 단계까지 단계별로 수행한다.
	나. 수급인은 BIM 데이터 품질검토 전에 품질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검수를 수행하고, 품질검수 대상, 시기, 기준 및 방법 등은 이 적용지침에 근거하여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BIM 수행계획서에 포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품질검수 결과, 품질이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품질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완료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BIM 데이터 품질검토를 수행하기 전에 BIM 데이터 작성에 활용된 公社 요구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BIM 성과품 납품 전 수급인이 수행하는 자동 또는 수동적 품질검토는 적용지침(4.2.2)에 따라 수행한다.
	바. 수급인은 BIM 성과품 품질검토 및 보완작업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BIM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사.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BIM 결과보고서에 따라 납품 후 품질검토를 적용지침(4.2.2)에 따라 수행한다.
	아. 수급인은 관리감독자가 납품 후 시행한 품질검토 결과, 수정․보완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BIM 성과품을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2 품질검토 방법
	4.2.1 BIM 데이터 품질검토 종류
	가. 납품 전 품질검토
	1) 수급인은 설계도서 생성 또는 각종 분석에 BIM 데이터를 활용하기 전에 작성한 BIM 성과품이 公社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의 BIM 품질검토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BIM 데이터 품질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公社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된 BIM 수행계획서에 따라 BIM 성과품의 품질검토를 실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구사항에 맞는 BIM 성과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수정 또는 보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BIM 성과품 납품 시에는 부속서-10의 BIM 품질검토용 필수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BIM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관리감독자가 품질검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납품 후 품질검토
	1)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이 납품한 BIM 성과품을 대상으로 품질검토를 실시한다.
	2)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BIM 품질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BIM 데이터의 품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 품질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BIM 품질검토 보고서에는 물리정보, 논리정보, 속성데이터 품질에 대한 항목을 포함되어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품질검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 여부의 결과 확인 후 검수를 종료한다.


	4.2.2 BIM 데이터 품질검토 방법
	가. BIM 데이터 품질검토 방법은 수동적 방법과 자동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품질검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수동적 방법
	가) 수동적 방법에 의해 BIM 데이터 품질검토를 수행할 경우, 품질검토자는 BIM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BIM 소프트웨어 또는 BIM 뷰어 등 BIM 응용도구를 사용하여 BIM 데이터 품질검토를 수행한다.
	나) 수급인은 품질검토 시 사용한 BIM 응용도구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품질검토 시 요청하는 경우 公社에 제공하여야 하며, BIM 응용도구 사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수동적 방법에 의해 품질검토를 수행한 경우, 수급인은 검토절차 및 단계별로 수행한 검토결과를 BIM 품질검토 보고서에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2) 자동적 방법
	가) 자동적 방법에 의해 BIM 데이터 품질검토를 수행할 경우, 품질검토자는 BIM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품질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품질관리를 위한 조건 또는 규칙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적용하고 동 내용을 BIM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BIM 성과품 품질검토용 소프트웨어는 객체별 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섭 검토, BIM 데이터 작성 시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규검토 및 설계기준에 맞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설계조건 확인 등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다) 수급인은 公社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을 검토할 수 있는 품질관리 소프트웨어가 없을 경우,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품질검토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거나 LH CDS+를 활용하여 부속서-09에 따라 품질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라) BIM 성과품 품질검토용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 경우, 부속서-09 및 부속서-10의 검토내용과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BIM 품질검토 보고서에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나. BIM 데이터의 품질검토 기준은 간섭, 충돌, 형상의 유무 등 BIM 모델의 형상 요건을 검토하는 물리적인 품질기준과 설계조건, 법규검토, 속성누락 등 BIM 모델의 논리적인 품질기준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4.3 품질검토 기준
	4.3.1 물리적 품질
	가. 수급인은 BIM 성과품에서 형상요건에 의한 품질을 검토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물리적 품질검토 항목으로는 간섭검토와 모델 객체의 위치 및 형상검수가 있다. BIM 모델의 간섭검토의 종류는 <표-22>와 같으며, 검사자는 <표-23>의 내용을 참고로 각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나. 수급인은 물리적 품질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BIM 모델 오류사항에 대해 품질 검토보고서에 오류 및 조치내용을 대비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4.3.2 논리적 품질
	가. BIM 모델의 논리적 품질검토는 <표-24>의 내용을 참고로 각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며, 필요 시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품질검토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논리적 품질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BIM 모델 오류사항에 대해 품질 검토 보고서에 오류 및 조치내용을 대비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4.3.3 속성데이터 품질
	가. 수급인은 BIM 성과품에 대한 데이터 요건에 의한 속성데이터 품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대표적인 속성데이터 품질검토 항목으로는 공종 객체에 따른 속성정보 부여 정합성, BIM 객체의 형상 및 상세수준 검토, 물량산출 결과, 데이터 용량 검토 등이 있으며 <표-25>의 내용을 참조하여 각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세부 검토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종 객체에 따른 속성정보에 대한 정합성은 적용지침(2.2.3)에 제시된 표준분류체계 기준에 따른 속성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적용지침(2.4.7)에 제시된 필수 속성정보의 누락 및 오타 등을 검토한다.
	2) BIM 객체의 형상 및 상세수준이 BIM 수행계획서 대비 BIM 성과품의 형상 및 정보 수준이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3) BIM 모델로부터 산출된 물량이 BIM 수행계획서 대비 각 공종에서 요구되는 BIM 데이터의 물량산출 결과와 적합한지를 검토한다.
	4) BIM 데이터가 분야별, 공종별로 협업이 가능한 데이터로 분할하였는지, 公社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TIS)에 등재(upload) 가능한 파일 용량인지를 검토한다.
	5) 수급인은 BIM 모델 수동수량에 대한 산출근거를 부속서-07(2)를 참조하여 수량산출서(삽도, 계산식 등 명기)에 첨부하여야 한다.



	4.4 품질검토 절차
	4.4.1 BIM 품질검토 주체 및 역할
	4.4.2 품질계획
	가. BIM 품질관리자는 BIM 성과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계획을 수립하고 품질보증 규정을 작성하며, 작성된 모델의 품질관리 방안을 정하여야 한다.
	가. BIM 품질관리자는 BIM 성과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계획을 수립하고 품질보증 규정을 작성하며, 작성된 모델의 품질관리 방안을 정하여야 한다.
	나. BIM 성과품 품질의 일련의 절차는 BIM 수행계획서에 품질보증(QA, quality assurance)과 품질관리(QC, quality control) 분야로 나뉘어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의 오류를 최소화 및 후속 공정에서 BIM 모델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모델의 품질 표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과업 초기 단계에서 관리감독자와 세부적으로 논의를 통해 문서화하여야 한다.
	라. 설계 BIM 모델을 작성하기 전 BIM 품질관리자는 다음의 항목을 정의하여야 한다.
	1) BIM 수행계획서 내에 규정된 품질보증과 품질관리 분야
	2) BIM 모델을 작성하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품질보증 분야
	3) 품질표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결과물의 검토

	마. 수급인은 품질검토의 수행방법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과 품질관리 단계의 수행인원을 포함하여 BIM 수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4.4.3 품질보증
	가. 설계 BIM 모델의 품질보증은 BIM 모델 작성자들이 BIM 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BIM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하여 규정한다.
	나. BIM 품질관리자는 품질보증을 위해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BIM 모델이 公社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관리와 확인
	2) BIM 모델 작성을 위한 설계자원의 이용 가능성과 가용 능력의 확인
	3) BIM 수행 결과물이 명확하게 정의되기 위한 정보교환 방법의 검토
	4) 프로젝트 계획에 따른 BIM 모델 작성 진도의 주기적 점검
	5) BIM 모델 작성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문서화하여 성과품에 포함

	다. BIM 품질관리자는 설계 BIM 모델은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품질검토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하여 후속 단계 사용자가 해당 문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미결사항 및 대안에 대한 내용이 보고서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관리감독자와 협의된 내용은 설계 BIM 모델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4.4.4 품질관리
	가. BIM 품질관리자는 BIM 데이터 작성 후 납품하기 전 성과품의 품질 체크를 수행한다.
	나. 품질검토 횟수는 BIM 사업의 기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관리감독자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다. BIM 성과품의 품질확인 방법은 적용지침(4.2.2)를 따른다.

	4.4.5 BIM 성과품 수정 및 보완
	4.4.6 BIM 성과품 품질검토 보고서 작성
	4.4.7 BIM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BIM 활용방안
	5.1 일반사항
	5.1.1 목적
	5.1.2 작성 및 적용원칙
	가. 수급인은 상위지침 및 적용지침을 참조하여 실효성 있는 BIM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BIM 수행계획서에 제안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 활용방안의 결과를 BIM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상위지침 및 적용지침을 참조하여 실효성 있는 BIM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BIM 수행계획서에 제안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 활용방안의 결과를 BIM 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이 적용지침에서 다루지 않는 BIM 활용분야는 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련 항목을 선택 성과품으로 추가할 수 있다.

	5.1.3 BIM 활용 개념도
	가. 기본적으로 각 설계단계에서 요구하는 상세수준에 맞는 통합모델을 구축하고 통합모델을 기반으로 사업성/설계 품질검토, 시공성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나. 사업성/ 설계품질 검토의 경우, 노선검토, 설계 VE 지원, 사업환경 및 영향검토, 타당성 분석, 개략사업비 산출, 개략공사비 산출, 간섭검토, 설계오류 검토, 분야별 설계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 또한 시공성 검토의 경우, 4D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공정관리, BIM 기반 수량 산출, 주행성 검토 등 각종 시뮬레이션 및 시각화 자료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5.1.4 분야별 BIM 활용
	가. 각 설계단계의 요구 상세수준에 따라 통합모델을 구축하고 통합모델을 기반으로 설계검토, 시공성 검토, 시각화 등 각종 업무에 BIM 데이터의 적용․활용이 가능하다.
	나. 이 적용지침에서 제시하는 활용사례의 경우, 公社의 요구사항과 사업 특성에 따라 활용 분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적용지침에서 제시하는 항목은 필수 활용이 아닌 참고사례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과업의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5.2 안전관리 부문
	5.2.1 BIM 데이터 작성
	가. 안전관리 증강현실 활용을 위한 BIM 데이터 작성방법은 <그림-28>과 같다.
	나. 수급인은 적용지침(2.4.7)의 별도로 작성하는 가설구조물 대상으로 公社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작을 위한 안전도면(이하 “LH 안전도면”이라 한다)󰡕, 해당 프로젝트의 구조검토서(가설구조물편) 및 설계안전 검토서 등을 참조하여 이에 부합하는 BIM 모델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BIM 모델은 설치단계, 가설단계, 해체단계 등 단계별로 모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일부 구조물을 가설물로 활용할 경우 이를 모두 BIM 모델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LH 안전도면 중 BIM 모델 작성 대상은 가시설 부문의 비계, 동바리, 잭서포트, 가설계단 및 안전난간과 터파기 부문의 경사 오픈컷, 흙막이공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현장의 작업자 안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관리감독자가 요구하는 가설구조물 등은 BIM 모델 작성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5.2.2 활용방안
	가. BIM 데이터 기반의 AR 시스템을 적용하여 작업자의 현장작업 투입 전 현장환경에 대한 사전 숙지, 주요 위험구간 시공계획 시뮬레이션, 가설구조물 주요 부재 설치, 변형 검측 등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 현장의 안전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나. LH 안전도면을 활용한 안전분야 특화방안으로 작성한 BIM 모델은 시공 시 가설구조물과 본 구조물과의 시공 단계별 간섭검토, 가설구조물 시공상세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5.3 LH 도시 디지털트윈 서비스 부문
	5.3.1 BIM 데이터 작성
	가. 公社에서 운용 중인 󰡔LH 도시 디지털트윈 서비스󰡕와 BIM 데이터를 접목시키기 위해 현재 디지털트윈 플랫폼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 형식과 원본 BIM 데이터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본 BIM 데이터의 활용성을 최대한 제고한다.
	나. BIM 원본 데이터에서 LH 도시 디지털트윈 서비스 활용을 위한 DEM(IMG, Geo TIF), 3차원 폴리선 등의 데이터로 변환․추출 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좌표체계, 데이터 정밀도, 사업지구 경계부 처리, 데이터 분할 등의 세부사항은 관리감독자, 公社 LH 도시 디지털트윈 서비스 담당자 및 디지털트윈 사업 관계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3.2 활용방안
	가. 디지털트윈 서비스와 연계활용을 위해 작성한 BIM 데이터는 개발계획의 3차원 가시화, 지구계획 시뮬레이션, 경관 및 일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나. 또한, 신도시 가상체험 대국민 서비스, IoT 기반 건설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3차원 지하시설물 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 가능하다.



	6. 보칙



